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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안의 개요

가. 공소사실의 요지

▣ 강도살인 

● 피고인은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23. 

2. 8. 과도와 투명테이프를 가지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 소

재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유인 후 편의점 내부 창고 안으로 

끌고 가 저항하는 피해자를 수회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간

이금고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강취

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음

▣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

● 피고인은 강도살인 범행을 저지른 후 전자장치를 자르고 도주하였음

나. 소송경과

▣ 제1심: 전부 유죄

● 무기징역, 부착명령 2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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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부(주심 대법관 이동원)는, 피고인이 야간에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혼자 

일을 하는 점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과도로 저항하는 피해자를 수회 찔러 

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강취한 후 전자장치를 자르고 도주하여 

강도살인,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, 피고인의 상고를 

기각하여,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(무기징역

형 등)을 확정함(대법원 2024. 2. 15. 선고 2023도18091 판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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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원심: 항소기각

● 유죄 판단 이유의 요지

▪피고인이 과도를 미리 준비하였고,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2차례 가격 

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됨

▪강도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

지르는 등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의 형이 부당하지 않음

2. 대법원의 판단 

가. 쟁점 

▣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

▣ 무기징역형이 부당한지 여부

나. 판결 결과 

▣ 상고 기각(원심 수긍)

다. 판단 내용 

▣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

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

오해한 잘못이 없음

▣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

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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